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의 올바른 운영가이드 
- 한국내진안전기술원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이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무시행에 따른 혼란은 2016년 12월 국민안전처의 
해설서 수정판으로 상당부분 해소되고 있으나, 몇 가지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완
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한국내진안전기술원에서는 소방기술 및 산업의 정착을 위해 소방시
설 내진설계 기준의 올바른 운영가이드를 제안한다.
이 운영가이드는 다음의 법규와 보고서를 인용하여 기술하였다.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2016.01.25.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38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7.01.28. 법률 제13917호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2016.7.13.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88호
- 건축구조기준, 2016.05.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17호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17.02.04. 국토교통부령 제394호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해설, 2016.12.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 2007.12. 소방방재청(주관-호서대학교)

1.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의 최종 목표는

지진발생시 정상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소방시설법) 제9조의
2(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정 이유 - 소방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소방시설에 대하
여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2. 제안1.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은 다음의 3가지 방식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적
용하여야 한다.
① 동적해석방법 
② 등가정적해석법 

   등가정적하중(수평지진력)  





 



 × 

③ 간편해석법

   수평지진력   × ×
 ,  여기서   = 0.5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이 되는 수평지진력(Fp)을 지진계수(Cp) x 가동중량(Wp) 
로 기술하여 내진성능 기준이 명확히 전달되도록 한다. 내진설계 기준이 정해지고 
나서 해당 설비의 설치장소, 가동중량에 따른 수평가진력을 산정한다.

- 2016년 1월 25일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시행에서는 간편해석법의 지진계수
=0.5를 적용하였다.  시행과정에서 많은 혼선이 있었는데, 이는 시행규칙이 세부
사항까지 상세하게 제시하지 못한 것과 내진설계에 대한 이해부족이 원인으로 보인
다. 법 시행초기의 업무효율을 위한 간편해석법 적용은 고층빌딩을 제외하고는 보수
적 설계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2016년 12월 국민안전처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해설서 수정판을 발간하였는
데, 이때에는 내진설계기준을 등가정적하중(수평지지력)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택하
였다. 내진설계기준 적용 방법을 살펴보면 변경을 위한 사전 예고나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도 문제지만, 배관의 경우는 기존 간편해석법의 지진계수
=0.5를 적용하는 이중 잣대를 사용함으로써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 내진설계기준의 해석법은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방식과 업무효율을 감안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동적해석법 < 등가정적해석법 < 간편해석법 순으로 보수적인 설
계로 인식되고 있다.

- 따라서 3가지 방식의 내진설계기준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여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갖추어 착공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제안2. 소화수조의 내진설계는?

소화수조의 내진설계는 필수 사항으로
첫째, 소화수조가 내진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것과 둘째, 건축물에 고정되어
야 하는 것이다.
선택 사항으로 슬로싱 현상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파판구조를 
설계하여 변동수압을 낮출 수 있다.

- 소화수조의 내진설계에서 즉시 바로 잡아야 하는 문제는 소화수조가 내진기능을 갖
도록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물탱크에 방파판을 설치하면 내진탱크가 되는 
것처럼 지도하고 있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지침이다. 내진성능을 갖추지 않은 물
탱크는 지진 발생시 방파판의 유무와 무관하게 100% 파손 또는 누수가 발생할 것이
다.

- 수평지진력에 대해서는 해설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듯이, 지진발생시 지진가속도가 
물탱크에 전달되면 (뉴턴의 운동 제2법칙(힘과 가속도의 법칙, F=m·a )에 따라 모든 
질량을 갖는 물체에는 수평지진력이 발생한다.) 물탱크는 가동중량에 비례하여 커지
는 수평지진력(횡력)에 견딜 수 없어 파손될 수밖에 없다. 방파판을 설치하여도 지진
가속도가 감소하지는 않으며, 가동중량도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수평지진력은 
Fp=m·a의 크기로 동일하게 작용한다.

- 슬로싱이 소화수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지하수조의 경우 슬로싱에 의한 측판
에 작용하는 변동 수압(Prw)은 측판에 작용하는 변동수압(Pw)의 약 3% 정도로 나타
나고 있다. 고가수조의 경우에는 이보다 큰 변동수압이 측판에 작용한다. (등가정하
중해석에 따른 고가수조의 지진계수값은 지하수조의 3배 정도이다.)

- 따라서 소화수조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방파판구조를 설치하여 슬로싱에 의한 피해
를 줄이는 내진설계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구조안전성을 갖는 
내진탱크를 설계하는 것이며, 해설서에 기술한 것처럼 +형 방파판을 추가한다고 해
서 내진설계가 된 것은 아니다.)

 



( 그림과 같이 방파판을 설치해도 수평지진력은 동일하게 작용한다. )

- 소화수조는 파손시 침수로 인한 2차 피해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보다 보수적으로 
내진설계 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일본의 물탱크 설치기준)

1. 일본의 내진설계지침을 살펴보면, 물탱크 내진설계시 가장 먼저 수조의 내진 사양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물탱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평진도 KH=2.0g, 다른 
위치에서는 수평진도 KH=1.5g 이상으로 내진설계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2. 세키스이(일)의 탱크 내진설계기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가속도 응답설계용 수평진도 

국가 일본 한국
중요도계수(Ⅰ) 1.0 1.5 기존 수정(SD)

屋上 1.5G 2.0G 0.5G 0.39G

1F, BF 1.0G 1.5G 0.5G 0.13G   

=> 일본의 내진물탱크 설계기준을 볼 때, 국내 소방내진 설계기준 0.5g는 높은 단계가 아
니며, 향후 지속적인 내진설계 기준향상으로 안전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제안3. 콘크리트 소화수조의 내진설계는?

콘크리트로 소화수조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서
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착공신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스프링클러 헤드접속배관을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
기하는 경우에는 먹는물의 수질수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재료 수조는 수질관리문제, 공사관리문제, 유지관리문제 등으로 인하여 음용
수 시설에서 사라진지 10년도 훨씬 지났는데, 시대역행의 단초는 2016년 1월 배포
된 해설서에서 ‘콘크리트재료로 설치된 소화수조는 일반적으로 건축구조물의 일부로 
내진해석 및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진조치 대상에서는 제외’한다고 하였
기 때문이다.

- 콘크리트재료 수조를 택한 경우 건축에서는 용수량만 계산하여 건축내진설계에 반영
하고 있고, 설치되는 콘크리트 수조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는다. 

- 2016년 12월 수정된 해설서에서는,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조로 건축물과 일체로 
설치된 소화수조에 대해서는 건축구조해석(건축구조 확인대상의 건축물)에서 안전성
을 검토한 경우에 대해서 내진조치(방파판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 후 콘크리트 수조를 별도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지진시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
다.’고 기술함으로 콘트리트 수조에 대한 구조계산서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 따라서 소방착공신고시에 콘크리트 수조의 구조안전성을 건축구조기술사 등의 구조
계산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또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제8조 10항에 기술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헤드접속배관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소화
설비용 수원의 수질을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
도록 관리하여 한다. (사수방지대책 수립)



5. 제안4. 소화수조의 고정방법과 이격거리 확보?

소화수조는 지진 발생시 이동되거나 전도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
야 한다.
소화수조가 설치되는 패드의 레벨편차는 ±5㎜/m 이내로 유지하여야 
하며, 고임부재를 사용한 레벨조정시 고정용 앵커볼트의 강도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화수조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건축물로부터 최소 60cm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앵커볼트에 의한 고정시 균열콘트리트 기반의 앵커설계강도를 적용하여 내진강도를 
계산하여야 한다. 앵커볼트 선정 및 설치는 ACI-318을 준용하도록 한다.

- 수조법 저수조 설치기준 준용.
저수조의 설치기준(제9조의2 관련)
1.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울 것

6. 제안5. 앵커의 내진강도계산시 고려 사항
  1) 앵커의 설계는 ACI-318을 준용하도록 한다.
  2) 균열콘크리트에서의 설계강도로 계산하여야 한다.
  3) 설계인장강도는 인장을 받는 앵커의 모든 파괴 모드에 대하여 산정된 강도 중에

서 가장 작은 설계강도로 하여야 한다.
  4) 설계전단강도는 전단을 받는 앵커의 모든 파괴 모드에 대하여 산정된 강도 중에

서 가장 작은 설계강도로 하여야 한다.
  5) 인장하중과 전단하중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에는 인장-전단상관식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중진 또는 강진지역에 설치된 앵커의 설계인장강도는 콘크리트 파괴와 관련된 강

도에 추가로 0.75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7) 후설치 앵커는 시험을 통해서 산정된 최소 설치 조건 (최소 앵커간 간격, 최소 연

단거리, 최소 콘크리트 두께)을 준수하여 설계 및 설치되어야 한다.



7. 제안5. 설계·감리 체크리스트

소화수조 내진설계 CHECK-LIST
No. 확 인 사 항 비 고

1.
요구 수원량 산정 
  ① 소화수량 :      톤  (담수율    %)
  ② 탱크용량 :      톤

2.
수조 운영방식
  ① 소화수조 단독  ② 생활용수 겸용 

먹는물 수준의 수질관리 
적용여부 확인

3.
수조의 형상 및 재질
  ① 형상 (              ) ② 재질 (                 ) 

4.
방파판의 설계
  ① 방파판 설치  ② 방파판 제외 (                   )

5.

수평지진하중 산정 :      kN

  ① 간편해석법     × 

  ② 등가정적해석법   





  



×

  ③ 동적해석법

6.
수조 고정방법 및 안전성 검토
  ① 고정방법 (                                     ) 
  ② 구조안전성 검토 (                              ) 

□ 한국내진안전기술원
□ 구조기술사
□ 소방설계업자
□ 기타

7.
수조 벽체 및 천장 안전성 검토
  ① 벽체 (                                         ) 
  ② 천장 (                                         )

□ 한국내진안전기술원
□ 구조기술사
□ 소방설계업자
□ 기타

8.

설계도서
  ① 도면 
  ② 구조계산서 (수조 벽체 및 천장 등)
  ③ 앵커볼트 내진강도계산서
  ④ 수조 설치 시방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운영기준 - 소화수조 (제안)
(  2017. 02. )

항 목 2016년 1월~11월 2016년 12월 운영기준 (제안)

1. 수원량 산출 (화재안전기준) 산출 (화재안전기준) 산출 (화재안전기준)

2. 수조 재질/형상 종류 : FRP, SMC, STS, PDF 종류 : FRP, SMC, STS, PDF 반드시 내진탱크를 설치할 것

3. 수평지진하중
간편해석법

    × 
  

등가정적해석법  

  





×

동적해석법, 등가정적해석법, 간편해석법 
中 1가지를 택하여 수평지진력 산정

(보수적인 내진설계 적용)

4. 수조 내진설계 ( 없음 ) 벽체 및 천장의 안전성 검토
내진탱크 검증기관

□ 구조기술사         □ 소방설계업자
□ 기타 (                            )

5. 방파판 설치 설치 또는 제외 확인 설치 제외 (내진탱크 적용)

6. 수조 고정
구조계산

(구조기술사 or 소방설계업자)
구조계산

(구조기술사 or 소방설계업자)

고정방법 검증기관
□ 구조기술사         □ 소방설계업자
□ 기타 (                            )

7. 설계 도서
① 도면
② 구조계산서 (고정앵커)
③ 시방서

① 도면
② 구조계산서 (내진수조, 고정앵커)
③ 시방서

① 도면
② 구조계산서 (내진탱크 and 고정방법)
③ 시방서 (내진탱크 및 고정방법)

※ 콘크리트 수조의
  구조안정성 확인

내진조치대상에서 제외
(건축구조해석에서 안정성 검토)

내진 구조안전성 확인
(건축 or 소방)

모든 소화수조는 반드시 
내진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내진수조 설계·제조업체 : (주)휴팩, (주)엔아이씨이, (주)내진탱크, (주)베셀, (주)명사기공 등


